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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ムカレントでは、‘化評法 ⁻ 既存化学物質共同登録’ について理解を深めるために 

ご要望の際に以下のように1：1相談サービスをご提供いたします。 

 

-下記- 

• 対象: 相談をご希望する企業 

• 日程: お客様のご要望に合わせて協議後に確定 

• 言語: 3ヵ国語のうちご要望の言語をご指定下さい。(韓国語/日本語/英語) 

• 相談方法: 要請により対面/非対面可能 

• 所要時間: 30~60分(Q&A時間を含む) 

• 詳細な内容: 

- 既存化学物質の共同登録概要のご説明 

- 登録予定の既存化学物質に対するデータギャップ(Data gap screening) 

- 物質別の登録戦略策定 

- 物質別登録時の予想費用を算出 

- 韓国政府の支援サービスの種類と詳細な内容のご説明 

- 協議体内での役割別、登録前後の準備事項 

- Q&A 

 

多くの関心及びご参加をお願いいたします。その他のお問い合わせがござ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本ニュースレターには、詳細な告示内容をご確認いただけるよう添付ファイルが付いております。  

- Adobe Acrobat Reader: [表示→表示切り替え→ナビゲーションパネル→添付ファイル]を選択 

- その他のPDFビューア: [表示]メニューにて添付ファイル表示などを選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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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評法(K-REACH)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国立環境科学院公告第2023-187号］「化学物質の試験方法に関する規定」告示一部改正

の行政予告 

「化学物質の試験方法に関する規定」(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1-87号)のうち一部を改正・告示

するにあたり、その趣旨と主な内容を予め知らせ意見を収れんするために公告する。 

改正の理由と内容 

イ. 2015年化評法にて告示で委任された化学物質の試験方法(既存122項目)に対し、OECD 毒性

試験指針の修正・補完による一部項目(11項目)を変更するためである。 

- [別表] 化学物質の試験方法第5章健康影響試験分野9つの試験項目一部改正 

- [別表] 化学物質の試験方法第5章健康影響試験分野2つの試験項目新規制定 

ロ.OECD 等の動物代替試験方法など、最新更新内容に有害性試験方法を制定・改正し、急変する

国際的化学物質規制に積極対応するためである。 

参考資料 

国立環境科学院ホームページ(https://www.nier.go.kr/NIER/, 法令情報 → 行政予告) (番

号: 346、公告日: 2023-04-18) 

 

 [国立環境科学院告示 第2023–26号］「有毒物質の指定告示」一部改正の行政予告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により有害性審査を完了した物質のうち有害性が高い物

質を新規有毒物質として指定するためである。これによる「有毒物質の指定告示」を告示するにおいて、そ

の主な内容を知らせこれに関する意見を収れんするために公告する。 

参考資料 

国立環境科学院ホームページ(https://www.nier.go.kr/NIER/index.do, 法令情報 → 行政予

告) (番号: 348、公告日: 2023-04-25)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NIER_2023-26.pdf をご参考下さい。 

 

[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3-27号]「化学物質の分類及び表示等に関する規定」一部改正

の行政予告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有害性審査結果、新規指定予定である有毒物質

に対し分類・表示を告示し、変更登録などにより有害性審査を完了した既存有害化学物質に対する分

類・表示告示を改正するためである。これによる「化学物質の分類及び表示等に関する規定」を告示する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https://gwanbo.go.kr/main.do)(
https://www.nier.go.kr/NIER/index.do
https://gwanb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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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おいて、その主な内容を知らせこれに関する意見を収れんするために公告する。 

参考資料 

国立環境科学院ホームページ(https://www.nier.go.kr/NIER/, 法令情報 → 行政予告) (番

号: 349、公告日: 2023-04-25) 

 

[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3-269号]「資料保護申請書の作成方法及び保護資料管理方

法等に関する規定」一部改正告示案の行政予告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により、資料保護を目的に化学物質本来の名称を代替え

するために使用する総称名の適用範囲を具体化し、化学物質を含有する混合物及び高分子化合物に

対する営業秘密保護のために総称名の作成方法を整備するためである。  

主な内容 

イ.総称名を使用できる対象に“「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第29条及び規則第35条

による化学物質安全情報を提供しようとする者”を追加し、その適用範囲を現行法に併せて具体化する。

  

ロ.法第10条などによる化学物質の登録及び申告の際、提出する化学物質本来の名称を下位使用者

などにそのまま提供する場合、混合物及び高分子化合物の具体成分が開示され、企業の営業秘密を侵

害するおそれがあり、総称名の作成方法を一部改善する。 

参考資料 

国民参加立法センター(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 (部署)行政予告)

(番号: 335、登録日: 2023-04-26)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https://gwanbo.go.kr/main.do)(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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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添付資料及び詳細な事項は参考資料に記載されたウェブサイトにてご確認いただけます。 

 

既存化学物質の事前(変更)申告結果のお知らせ(23.3.31)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第42条(化学物質情報の公開)及び同法施行規則第5

1条(化学物質情報の公開等)第2項により、既存化学物質の申告結果を公開。 

参考資料 

※ 結果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産業界支援センター(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お知ら

せ）(登録日: 2023-04-12) 

 

2023年度既存化学物質登録コンサルティング支援事業の公告 

化評法第10条により、年間1トン以上の既存化学物質を製造・輸入使用とする者は、2030年までに段

階的に登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2024年登録猶予物質(100~1000トン)の登録時に、中小企

業及び産業界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に、環境部では“既存化学物質登録コンサルティング支援事業”を

実施します。 

○ 支援対象: 2024年11月までに登録可能もしくは既に登録された物質、協議体の代表者選定が完

了し中小・中堅企業2社以上が積極的構成員(アクティブメンバー)の物質 

○ 支援する内容: 既存化学物質共同登録コンサルティング費用一部支援(最大登録トン数基準) 

○ 申請期間: ~23.05.31(水)18:00 

○ 申請方法: ○ 協議体代表者が化学物質登録支援システム(sbm.kcma.or.kr)を通じて申請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産業界支援センター(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お知ら

せ）(登録日: 2023-04-17) 

 

2023年度有害性試験資料生産支援事業の公告 

化評法第10条により、年間1トン以上の既存化学物質を製造・輸入使用とする者は、2030年までに段

階的に登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2024年登録猶予物質(100~1000トン)の登録時に、中小企

業及び産業界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に、環境部では“有害性試験資料生産支援事業”を実施します。 

○ 支援対象: 2024年11月までに登録可能もしくは既に登録された物質、協議体の代表者選定が完

了し中小・中堅企業2社以上が積極的構成員(アクティブメンバー)の物質 

○ 支援する内容: 企業が国内GLP試験機関を通じて生産した有害性試験資料費用支援、動物代

替試験は所要費用の80~95%、一般試験は60~70%支援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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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請期間: ~23.05.31(水)18:00 

○ 申請方法: ○ 協議体代表者が化学物質登録支援システム(sbm.kcma.or.kr)を通じて申請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産業界支援センター(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お知ら

せ）(登録日: 2023-04-17)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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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化学物質登録支援事業の案内 

化評法第10条により年間1トン以上既存化学物質を製造·輸入しようとする者は2030年までに段階的

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こで、環境部では中小企業など産業界の負担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に“20

23年化学物質登録支援事業”を次のように実施する。 

事業名 支援内容 支援対象 申請対象 公告日 

登録コンサルティング支

援① 

登録コンサルティング費

用支援 
24年登録猶予物質 協議体代表者 23年4月 

有害性試験資料生産

支援② 

試験資料生産費用支

援(国内GLP試験) 

暴露シナリオ作成支援③ 
暴露評価に必要な情報

調査・確認 
製造・輸入者及び下位使用者 23年3月 

登録全過程支援 
登録費用支援(①, ②,

 ③ 総括支援） 

27~30年登録猶予

物質 
協議体代表者 23年下半期 

有害性情報確認・提供 
国内・国外の有害性情

報調査・提供 
27年登録猶予物質 

※ 24年猶予物質

資料は既に提供中 

本年中 
危害性資料作成支援 

K-Chesar, ESD&T の

産業界活用支援 
製造・輸入者及び下位使用者 

化評法登録履行教育 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教育 化評法担当者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物質登録支援システム(https://sbm.kcma.or.kr/, お知らせ事項）76、登録日: 2023-04

-21) 

 

 

https://sbm.kcma.or.kr/sub_customer/notic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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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学製品安全法(K-BPR)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環境部告示第2023-59号] 「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指定及び安全・表示基準」一部

改正 

環境部では、「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指定及び安全·表示基準」を改正·告示する。 

主な内容 

イ. 品目別噴射型製品内に使用可能な保存用物質を許容(別表2) 

産業界の困難を解消するため、危害性評価の結果を反映し、品目別噴射型製品内に使用可能な保

存用物質(70種)を追加 

参考資料 

電子官報ホームページ(https://gwanbo.go.kr/) (告示日: 2023-03-29)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https://gwanb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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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添付資料及び詳細な事項は参考資料に記載されたウェブサイトにてご確認いただけます。 

 

殺生物製品承認申請マニュアル掲示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で殺生物製品承認申請システムのユーザーマニュアルを配布する。 

参考資料 

※ マニュアル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資料室)(番号: 33、登録日: 2023-03-23) 

 

木材用保存剤の効果·効能試験ユーザーガイドライン掲示の案内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において、殺生物物質及び殺生物製品（以下‘殺生物剤’という。）の承認に関

連し、木材用保存剤の効果·効能試験ユーザーガイドラインを配布する。 

参考資料 

※ ガイドライン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74、登録

日: 2023-03-28) 

 

2023年中小企業殺生物物質承認全過程支援事業の支援対象協議体の選定結果 

2023年中小企業殺生物物質承認全過程支援事業の支援対象選定結果。 

参考資料 

※ 選定結果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韓国化学物質管理協会(https://www.kcma.or.kr/，お知らせ)(番号: 1339、登録日: 2023-

04-06) 

 

2023年中小企業殺生物製品承認全過程支援事業の支援対象企業の選定結果 

2023年中小企業殺生物製品承認全過程支援事業の企業選定結果をメールで公示。 

参考資料 

韓国化学物質管理協会(https://www.kcma.or.kr/，お知らせ)(番号: 1342、登録日: 2023-

04-11) 

 

加湿器用抗菌・消毒剤の区分による承認申請書類のご案内 

「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承認などに関する規定」の改正(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2-82号、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4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www.kcma.or.kr/sub5/5_1.asp?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B_Name=notic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mode=
https://www.kcma.or.kr/sub5/5_1.asp?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B_Name=notic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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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2022.12.12)が完了され、既存の‘加湿器用抗菌・消毒剤’品目を細分化し、当該品目別の承認

申請資料範囲と承認要件を再公示します。 

主な内容 

○ （品目の細分化）既存の「加湿器用抗菌・消毒剤」品目を殺菌・保存の対象及び使用目的に応じ

て殺生物製品に該当する「加湿器用消毒・保存剤」と殺生物処理製品に該当する「加湿器用保存

処理製品」に区分する。 

○ (資料簡素化)加湿器用消毒・保存剤は既存の加湿器用抗菌·消毒剤の資料レベルを維持、保存

処理製品は安全基準遵守時に有害性資料提出が一部免除される。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承認対象安全確認対象生活化

学製品(番号: 28、登録日: 2023-04-10) 

 

殺生物製品の流通期限設定のための試験資料変更の案内 

国立環境科学院では「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承認申請が

受け付けられた殺生物製品の評価を進める予定。これと関連して、殺生物製品の流通期限設定のため

の試験資料変更事項を案内。 

主な内容 

○ 試験資料提出の一般事項 

- 承認申請者は殺生物製品が流通期限の間に品質(含量、効果·効能など)が安定的であることを立

証する物理·化学的安定性試験資料を完結性を備えて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既に案内した流通期限設定試験条件·期間、結果導出項目など変更事項を案内する（例えば、

加速貯蔵試験認定範囲を拡大（2年→3年）、試験後含有量許容範囲の変更など）。 

○ 物理·化学的安定性試験資料認定の一般原則 

- 提出条件: 製品承認申請時の長期保存試験、加速貯蔵試験、低温安定性試験(液状)は必須

提出資料であり、免除条件の場合のみ免除可能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75、登録

日: 2023-04-12) 

 

殺生物剤の承認に関する主な質問の回答 

環境部化学製品管理課で「殺生物剤承認に関する主要質問回答」を配布する。主な質問内容は以下

の通り。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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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殺生物製品承認申請主体(OEM、ODMなど) 

2. 1つの組成、複数の製品名が可能かどうか 

3. 物質承認申請時に国外業者の選任が可能かどうか 

4. 化学製品安全法と化学物質管理法における表示事項が重複する問題 

5. 100%物質·製品または水希釈製品の資料提出を免除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77、登録

日: 2023-04-14) 

 

2023年度生活化学製品申告企業1対1コンサルティング(行政的、技術的、試験検査費)支援

事業募集公告 

生活化学製品を製造·輸入する中小企業が「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

の基準及び手順を遵守し、安全な製品を生産·管理できるよう行政·技術·財政的コンサルティングを支援

する。 

○ 支援対象: 生活化学製品を製造·輸入する小商工人及び中小企業400社前後 

○ 支援方法: ~5月19日(金)までにオンライン申込書の作成·提出 

○ 支援期間: 支援対象選定日から23.11.30まで 

○ 支援する内容: 専門コンサルティング機関を通じた生活化学製品1対1コンサルティング支援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申告対象安全確認対象生活化

学製品(番号: 115、登録日: 2023-04-19)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April 

Vol.25 
 Tel +82-2-2069-2300 (代表電話) 

 E-mail chem@chemcurrent.net 

 

化
評

法
(K

-R
E
A

C
H

) 
化

学
製

品
安

全
法

(
K

-B
P

R
) 

産
安

法
(I

S
H

A
) 

殺生物製品急性吸入毒性試験注意事項の案内 

国立環境科学院で殺生物製品の急性吸入毒性試験進行時の注意事項を次のように案内する。  

○ 分析濃度測定方法: すべての殺生物製品吸入試験時、チェンバー内エアロゾル濃度は重量測定法

で測定し、追加的に有効成分(殺生物物質)に対しては機器分析(HPLC、GCなど)による濃度測定

値を提示する。 

○ エアロゾル発生方法: 製品を使用する形態(スプレー型、燃焼型、トリガー型など)でエアロゾルを発生

させ、実験動物に暴露(秘部または全身暴露)し、毒性試験を進行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79、登録

日: 2023-04-24) 

 

殺生生物剤安全性評価システム(BRAMS)バージョン追加アップデート資料掲示の案内 

殺生物物質及び殺生物製品の承認と関連して、殺生物製品安全性評価システム(BRAMS)が4.0バ

ージョンにアップデートされたことにより、プログラム及び使用説明書を配布する。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80、登録

日: 2023-04-24) 

 

承認殺生物物質の同等性認定申請案内文 

下記の号と関連して殺生物剤産業界の円滑な物質同等性認定制度履行のための試験資料及び申請

手続きに対する詳細事項を案内する。 

イ.「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16条、同法施行令第13条及び同

法施行規則第13条 

ロ.「物質同等性と製品類似性の認定基準、認定申請資料の作成範囲及び作成方法等に関する規

定」（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1-6号、21.1.26.）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81、登録

日: 2023-04-28)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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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生物剤の環境危害性評価方法ガイド及び環境暴露評価ツール(BPEAT)ユーザマニュアル 

国立環境科学院で「殺生物剤環境危害性評価方法案内書及び殺生物剤環境暴露評価ツール(BPE

AT)ユーザーマニュアル」を配布する。 

参考資料 

※ マニュアル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82、登録

日: 2023-04-28)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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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安全保健法(ISHA)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雇用労働部公告第2023-192号] 「新規化学物質の名称等公表」 

｢産業安全保健法｣ 第108条第3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53条に従い、新規化学物質の名称、有

害性・危険性、年間製造・輸入量及び労働者の健康障害予防のための措置事項を次のように公告す

る。 

参考資料 

雇用労働部ホームページ(https://www.moel.go.kr/, ニュース・お知らせ → お知らせ）(番号:  

6130、登録日: 2023-03-31)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MOEL_2023-192.pdf をご参考下さい。 

 

[その他] [雇用労働部公告第2023-213号] 重大産業事故予防センター運営規定一部改

正例規の行政予告 

「重大産業事故予防センター運営規定」を一部改正するにあたり、その理由と主な内容をあらかじめ知ら

せ、これに対する意見を収れんするために公告する。 

改正事由 

公正安全管理(PSM)制度を合理的に運営するため、規制革新懇談会を通じて発表された重大産業事

故の負傷範囲を明確にし、PSM等級優秀事業場対象の自律性を確保する一方、これまでの規定運営

上の不備点を改善するためである。 

主な内容 

イ） 重大産業事故、化学事故の定義 

ロ） 重大産業事故に該当する負傷の判断基準の明確化 

ハ） 業務遂行基本原則及び化学事故発生時の機関別細部措置基準調整 

二） P、S等級事業場は診断機関を通じて自律的に安全診断を受けた場合、点検を1回免除 

ホ） 忠北圏重大産業事故予防センターに対する行政安全部新規人材定員最終評価結果(9人→8

人)を反映 

参考資料 

雇用労働部ホームページ(https://www.moel.go.kr/, ニュース・お知らせ → お知らせ）(番号: 6

135、登録日: 2023-04-04)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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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他] [環境部公告第2023-244号] 「残留性汚染物質の種類」全部改正告示案行政予

告 

環境部では「残留性汚染物質の種類」を全部改正する告示案の行政予告を公告する。 

改正事由 

「残留性汚染物質管理法」改正(法律第18911号、2022.6.10.公布、2023.6.11.施行）により法

律で委任した残留性汚染物質の種類及び取扱禁止及び取扱制限物質に対する特定免除に関する国

内適用事項を定める。また、第10回ストックホルム条約当事国総会（’22.6.7~11」）で、附属書Aに

新規登録した物質を国内規定に反映するなど、残留性汚染物質リストを整備 

主な内容 

イ.告示名の変更 

ロ.残留性汚染物質の種類を現行化(案第2条及び別表1) 

ハ.特定免除事項及び特定免除再評価規定の新設(案第4条及び別表2) 

ホ.施行日の明確化(案附則) 

参考資料 

国民参加立法センター(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 (部署)行政予告)

(番号: 312、登録日: 2023-04-11)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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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添付資料及び詳細な事項は参考資料に記載されたウェブサイトにてご確認いただけます。 

 

2023年脆弱施設特別安全現場1対1教育事業場の募集案内 

韓国化学物質管理協会では、有害化学物質を扱う中小企業を対象に有害化学物質安全管理及び

事故予防のために、「2023年有害化学物質取扱施設特別安全現場1対1教育」を無料で支援する。 

○ 支援対象: 有害化学物質を取り扱う中小·中堅企業（157社） 

○ 支援方法:  23.04.05(水曜日)までに、メールやFAXまたは郵便で申請書を送付 

○ 支援内容 

- 現場で1対1特別安全教育 

- 取扱化学物質に応じたインベントリの作成及び提供 

- 取扱施設診断（法令履行事項の確認等）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韓国化学物質管理協会(https://www.kcma.or.kr/，お知らせ)(登録日: 2023-04-05) 

 

[その他] 化学事故脆弱事業場400ヶ所集中安全点検 

大韓民国安全大転換集中安全点検の一環として毎年点検期間を定め、化学事故時に影響が大きい

高危険有害化学物質取扱事業場などを中心に取扱施設の安全性及び「化学物質管理法」遵守可否

を確認する。 

○ 主管期間: 23.4.17.(月) ~ 6.16.(金), 61日間 

○ 点検内容: 

- 有害化学物質取扱施設の設置·管理基準の遵守 

- 貯槽、配管、バルブ等取扱施設の安全管理の実態、自己点検の実施有無 

- 営業（変更）許可、請負届出等法の履行事項等 

○ 点検対象: 流域·地方環境庁が自主選定した400カ所 

参考資料 

※ その他の詳細内容は、参考資料のお知らせメニュー(掲示文内の添付ファイル)をご参考ください。 

環境部ホームページ(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525, お知らせ・広

報 → 報道・説明）(番号:  17967、登録日: 2023-04-16) 

 

https://www.kcma.or.kr/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52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


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022. 12. 07.)를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


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41
디엠에이비[DMAB; Dimethylamine borane; 74-9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68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73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126-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4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셀레늄,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13 오염화 인[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및 이를 1%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


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1월 1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한 혼합물


98-1-480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92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1-Decylpyridinium


bis(fluorosulfonyl)imide; 1702310-1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0
3,5-디플루오로페놀[3,5-Difluorophenol; 2713-34-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1


테트라하이드로-3-메틸티오펜


1,1-디옥사이드[Tetrahydro-3-methylthiophene 1,1-dioxide; 872-9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2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세슘염


(1:1)[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cesium salt (1:1); 91742-1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3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4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


2-에틸-1-헥산올-블럭[1,5-Diisocyanatopentane homopolymer,


2-ethyl-1-hexanol-blocked; 1976005-0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5
이소노닐 인산[Isononyl phosphate; 84988-6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


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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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일련번호: 23-22 또는 23-23,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2-215


Phenol, polymer with
4,4’-bis(chloromethyl)-1,1’-bip


henyl and
2-(chloromethyl)oxirane


10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289(환)


2,3-Dihydro-1,1-dimethyl-1H
-indene-ar-propanal


(CAS No. 300371-33-9)


○급성독성구분4(경구)
○피부과민성구분1B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2-290(환)
Silylbenzene


(CAS No. 694-53-1)
○급성독성구분4(경구) 10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2-291(환)


4-Chloro-2-phenyl-6-[1,1':3',
1''-terphenyl]-5'-ylpyrimidine


(CAS No. 1852465-84-9)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292(환)
[(Heteropolycycle)-carbopolyc
ycle]-carbopolycycle-heterom


onocycle
○급성독성구분4(경구)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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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2-293(환)


1-Propene polymer with
ethene, maleated, potassium


salts


(CAS No. 403616-29-5)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294(환) ((10-(Phenyl)anthracen)carbop
olycycle)heteropolycycl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295(환)
Palladium(II) acetate


(CAS No. 3375-31-3)


ㅇ심한 눈 손상성/
눈자극성 구분1
(심한 눈 손상성)


ㅇ피부 과민성 구분1
ㅇ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ㅇ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297(환)


4-Nitrobenzenemethyl,
1-(4-methylbenzenesulfonate)


(CAS No. 4450-68-4)


○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2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298(환)
Alkyl-heteromonocycle


polymer with
1,1'-oxybis[2-chloroethan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299(환)
1,2-Bis(3-indenyl)ethane


(CAS No. 18657-57-3)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300(환)


Ethenesulfonic acid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1:1)


(CAS No. 106572-70-7)


1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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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2-301(환)


Phenyl-heteropolycycle salt
with


(halosulfoalkyl)-haloalkyl(C=2~6)
[(alkyl-substituted-alken(C=3~
7)-yl)oxy]cycloalkane(C=10~14
)-carboxylate polymer with
alkenyl(C=2~6)-[(alkylcycloalky
l(C=6~10))oxy]carbomonocycle,
alkyl(C=2~6)hydro-alkano-car


bopolycyclic-yl
alkyl-alkenoate(C=3~7),


hydro-substituted-alkanofurof
uran-yl-alkyl-alkenoate(C=3~
7) and hydroxyphenyl
alkyl-alkenoate(C=3~7)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302(환)


Reaction products of metal
sulfide, phosphorous


pentasulfide, metal halogen
and metal iodide


○급성독성구분3(경구)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303(환) Alkenoic(C=2~5) acid, compd.
with guanidine (1:1) ○급성독성구분4(경구)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304(환)


[(Dioxide-heteropolycycle)oxy]
-oxoalkyl(C=1~5)


alkyl-alkenoate(C=2~6)
polymer with


1-(1-methylethyl)cyclopentyl
2-methyl-2-propenoat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306(환)


5-[1,1'-Biphenyl]-4-yl-5,8-dih
ydroindolo[2,3-c]carbazole


(CAS No. 2071630-78-7)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308(환)


2-Chloro-3-[2-(1,3-dioxolan-
2-yl)ethoxy]-4-(methylsulfonyl


)benzoic acid


(CAS No. 871037-59-1)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피부 자극성)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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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2-309(환)
4-Iodotoluene


(CAS No. 624-31-7)


○급성독성구분4(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310(환)


Alkanoic(C=12~15) acid
mixed esters with


dialkylene(C=3~6) glycol and
alkanoic(C=9~12) acid


1000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2-311


Heteropolycycle-one,
oxybis-, polymer with
heteropolycycle-one,


4,4’-oxybis[benzenamine],
[alkyl(C=1~3)-substituted]bis[al
kyl(C=1~5)amine] and


[halogenated-(halogenated
alkyl(C=1~3))alkyl(C=1~4)idene
)bis[aminocarbomonocycle-ol]


10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2-312(환)


Alkanedioic(C=3~8) acid
polymer with


alkyl(C=2~8)-alkylalkanediol(C
=2~7),


alkyl-(hydroxyalkyl(C=1~6))-al
kanediol(C=2~7),


disubstitutedheteromonocycle,
hexahydro-disubstituted-heter
opolycycle, ethenylbenzene,


alkylalkyl(C=3~8)
alkenoate(C=2~7),


(alkyl(C=1~6)-substituted-alke
nyl(C=2~7))-alkoxy(C=1~6)poly


(oxy-alkanediyl) and
2-propenoic acid,
tert-alkyl(C=2~8)


alkylalkane(C=3~8)peroxoate-i
nitiated, compds. with


(dialkyl(C=1~6)amino)alkanol


10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2-313(환)
Methyl 2-propynyl carbonate


(CAS No. 61764-71-4)


○급성독성구분3(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피부 자극성)


○피부과민성구분1
○인화성액체구분3


10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2-314(환)


9-[4-[4-(4,4,5,5-Tetramethyl-
1,3,2-dioxaborolan-2-yl)phen
yl]-1-naphthalenyl]-9H-carba


zole


(CAS No. 2376616-77-0)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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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1(환)
4-Chloro-1,3-dioxolan-2-one


(CAS No. 3967-54-2)
○급성독성구분4(경구) 1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2(환)


1-[4-(4,4,5,5-Tetramethyl-1,3,
2-dioxaborolan-2-yl)-1-napht


halenyl]dibenzofuran


(CAS No. 2409722-65-0)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3(환)


Triphenylsulfonium,
α,α,β,β-tetrafluorohexahydros
piro[4,7-methano-1,3-benzodi
oxole-2,2'-tricyclo[3.3.1.13,7]d
ecane]-5-ethanesulfonic acid


(1:1)


(CAS No. 1639212-96-6)


○급성독성구분3(경구)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4(환)


Mixture of
hydroxy-alkyl(C=1~4)alkane(C
=4~8)-one and reaction


product of
alkyl(C=1~4)alkenyl(C=2~4)car
bonyloxy-(trialkoxy(C=1~4)silyl


)alkane(C=2~5),
chloro-dialkyl(C=2~4)amino-(s
ulfophenyl)heteropolycycle,


inner salt and
alkyl(C=1~4)-(trialkoxy(C=1~4)
silyl)alkyl(C=2~5)amine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및 증기 혹은특정조건에서
분진이날경우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혹은 특정조건
에서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6(환)


[μ-(Ethenesulfonato-κO:κO')]
bis[μ-(phosphorodifluoridato-
κO:κO')]dilithate(1-),
hydrogen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1:1:1)


(CAS No. 2681338-34-9)


○급성독성구분3(경구)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7(환)


Reaction products of
[heteropolycycle]metal


sulfonated and alkaneamine
(1:1)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8(환)


(trans,trans-Carbomonocycle-
alkene(C=4~8))[(cyclopentadie
n-ylidene)(carbomonocyclealk
ylene(C=1~5))[carbopolycycle-


ylidene]]metal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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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23-23-9(환)


6,6-Diphenylfulvene


(CAS No. 2175-90-8)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1(환)
Chloro(dimethyl)silane


(CAS No. 1066-35-9)


○인화성액체구분1
○급성독성구분3(흡입)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
(피부 부식성)


ㅇ 심한 눈 손상성/
눈자극성 구분1
(심한 눈 손상성)


10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2(환)


1,1'-(1E,3E)-1,3-Butadiene-1,
4-diylbis[benzene]


(CAS No. 538-81-8)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환)


Alkyl
(substituted-(alkyl(C=1~4)alkyl)
-heteropolycycle-yl)-heterom
onocycle-carboxylate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환)


(([Carbomonocyclic]-yl)-carbo
monocyclic-heteromonocyclic)
-([carbomonocyclic]-yl)-hydro
heteropolycyclocarbazol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환)


Ethanethi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3-(2-propen-1-yloxy)-2,2-bis
[(2-propen-1-yloxy)methyl]-1


-propanol,
2,2-bis[(2-propen-1-yloxy)me
thyl]-1,3-propanediol,


3,3'-[[2,2-bis[(2-propenyloxy)
methyl]-1,3-propanediyl]bis(ox
y)]bis-1-propene and


ammonia


(CAS No. 부여되지 않음)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6(환)


2-Naphthalenecarbonyl
chloride


(CAS No. 2243-83-6)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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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17(환) Substituted-(naphthalenyl)car
bopolycyclic-d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8(환)
1-Bromo-2-naphthol


(CAS No. 573-97-7)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9(환)
Benzo[ghi]perylene


(CAS No. 191-24-2)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21


Alkenoic(C=2~8) acid
alkyl(C=2~9)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lkyl-alkenoic(C=2~8) acid
hydroxyalkyl(C=1~7) ester,
(dialkyl-alkylene-alkanediyl(C
=2~8))biscarbomonocycle,
alkenoic(C=2~8) acid


alkyl(C=1~7)alkyl(C=3~9) ester
and 2-propenoic acid,


bis(dialkylalkyl(C=2~8)peroxide
-initiated, reaction products
with alkanedioic(C=6~13) acid
heteromonocyclic-alkyl ester,


compds. with
2-(dimethylamino)ethanol


1,000
톤
이상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22


Alkyl(C=1~6)
alkenoic(C=2~7)acid
alkyl(C=1~6)alkyl(C=2~7)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lkylalkyl(C=3~8)


alkenoate(C=2~7) and
alkanediol(C=2~7)


mono-alkenoate(C=2~7),
bis(dialkyl(C=1~6)alkyl(C=2~7)


peroxide-initiated


10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23(환) ([Carbomonocyclic]-yl)-(phenyl)
-heteropolycycl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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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24(환)


Dihydrogen[N,N-bis[2-[bis(car
boxymethyl)amino]ethyl]glycin


ato(5-)]ferrate(2-)


(CAS No. 20438-93-1)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25(환)
1-Dibenzofuranamine


(CAS No. 50548-40-8)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26(환)


Siloxanes and silicones,
3-(4-carboxy-2-oxo-1-pyrroli
dinyl)propyl Me, di-Me


(CAS No. 179005-03-9)


10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27(환)


Alkenoic(C=1~5) acid polymer
with alkene(C=1~7) and
alkenyl(C=1~7) acetate,
hydrolyzed, hydrogen
cycloalkane-substituted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눈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호흡기 과민성 구분1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28(환)


2-(4-Bromophenyl)bicyclo[2.2.
1]heptane


(CAS No. 2533349-57-2)


1톤
미만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에직접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개인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